
□ 처분내용  

❍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소홀 (○○○○○부 : 4건)

     - 착공시점에 비상주감리원 5명이 1개월간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  

감액(정산 조치) 및 건설기술진흥법 및 공사규정에 의거 행정조치(경고)  

    - 감리원배치 계획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배치계획을 누락한 사실이   

있어 “ 현지시정 ”

     - 안전관리계획서에 있는 세부업무분장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한 사실이   

있어 “ 현지시정 ”

     - 비상시 긴급조치계획(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) 중간보고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은   

사실이 있어 “ 현지시정 ”
    

❍ 건설사업관리비상주감리원업무소홀 (○○○○부 : 1건)

- ○○○○○○○○○현장 건축구조분야 비상주감리원 1개월간 기술지원 업무를 수

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“ 감액(정산 조치) ”  

❍ 건설사업관리감리원업무소홀 (○○○○처 : 2건)

- ○○○○○○○ 주택현장 토목감리원(○○○) 현장 이탈계를 작성하지 않고, 

     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및 공사규정에 의거 행정조치(경고) 

     - ○○○○○○및 ○○○○현장 비상주 감리원 전기(○○○ → ○○○)변경시 발주

       처에 승인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어 “ 현지시정 ”

❍ 건설사업관리감리원업무미비 (○○○○부 : 1건)

- 감리원 배치표를 최종 승인된 배치표로 업데이트 필요 및 중점품질 관리계획에

       적합한 현장검측이 될 수 있도록 “ 현지시정 ”


